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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조업 현장에서 위험성평가 시 위험 가중요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

론을 제시하고 실제 제조업 사업장에 적용하여 실증하였다. 제조업에서 최근 10년간(2012∼2021) 발생한 사고 242,906건 

전체에 대하여 사례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6개월 미만의 신규 작업자, 외국인 작업자, 55세 이상의 고령 작업자 및 

손과 팔이 위험구역에 노출되는 작업, 9시에서 12시 전까지 실시되는 비일상 작업은 유의성 있게 사고발생률이 높게 나

타났다. 또한 표적집단면접(FGI)을 통하여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 사고의 가능성 추정에 가중 값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위험성평가 시 위험 가중요인을 정량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파악된 위험의 크기를 보다 근접하게 

평가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위험성평가, 위험 가중요인, 신규 작업자, 외국인 작업자, 고령 작업자

Abstract  In order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this study presented a methodology to ensure that risk aggravating 

factors are reflected in risk assessments at manufacturing sites and demonstrated it by applying it to actual 

manufacturing sites. As a result of a statistical analysis of all 242,906 accidents that occurred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over the past 10 years, new workers less than 6 months old, foreign workers, older workers over 55 years old, 

and jobs where hands and arms are exposed to risk areas, Non-routine work performed from 9 o'clock to 12 o'clock 

showed a significantly high accident rate. In addition, a weighted value was applied to estimate the possibility of an 

accident at the risk determination stage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risk 

weighting factors can be quantitatively reflected in risk assessment, which is meaningful in preventing accidents by 

evaluating the size of the identified risk cl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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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의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액은 2021년 

기 으로 32조원으로 사회경제  손실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1

월 26일 재해 처벌 등에 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고용노동부(2023) 통계에 따르면 2022

년도 사고사망자 수는 874명으로 년 비 46명이 

증가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하

고, 제조업, 건설업 비 이 여 히 높은 상황에서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는 안  취약계층의 

증가로 이어져 안 보건의 여건은 더욱 악화될 우려

가 있어 정부에서는 “ 재해 감축 로드맵”을 2022

년 11월에 수립하여 발표하 다. 그 내용의 심요지

는 기업 등에서 자발  자기규제(Self-regulation)가 

효과 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핵심수단으로 험성평

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재의 험성평가는 작

업자의 특성 는 작업조건의 특성에 따라 그 험

성의 크기에 차이가 있음에도 특성을 반 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으로 사고 방의 성과를 높이기 해

서는 험성을 보다 실제 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1,2].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산업재해의 주요 통계지

표인 사고재해율, 사고사망만인율이 체 업종보다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험성평가 시 험성 결정 

단계에서 사고가 상 으로 다발하는 사고 취약 계

층  작업조건에 따른 가 요인을 용하여 사고발

생 가능성을 고려함으로써 제조 장에서 악된 

험요인에 한 험성 크기를 보다 근 하게 평가

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사고 방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위험성평가 제도

산업안 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

해· 험요인을 찾아내어 험성을 결정하고 근로자

에 한 험 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험

성평가와 련한 방법, 차  시기 등은 고용노동

부 고시(제2023-19호)인 “사업장 험성평가에 한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3].

험성평가 차는 1단계(사 비), 2단계(유해·

험요인 악), 3단계( 험성 결정), 4단계( 험성 

감소 책 수립  실행), 5단계( 험성평가의 공유)

로 구분하여 실시과정을 기록하여 보존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Cycle로 되어 있으며 사고가 다발하는 가

요인에 한 조치방법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

다[4].

한국은 2009년부터 험성평가 제도를 사업주의 

의무 일부로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 보건법에 규정

하여 도입하 고 이후 2012년에 개별조항을 신설하

지만 벌칙조항이 없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고용보

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은 50

인 미만 사업장에 해서는 산재보험료율을 20% 할

인해주는 유인방식을 사용하고 있다[5].

2.2 제조업종 재해

제조업의 최근 10년간(2012∼2021)의 사고재해자

는 2012년 28,367명, 2014년 25,569명, 2016년 23,142

명, 2018년 22,958명, 2020년 23,127명, 2021년 24,265

명으로 10년 평균 24,291명이며 2018년까지 감소추세

에서 2019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로 환되었다.

사고사망자는 2012년 336명, 2014년 259명, 2016년 

232명, 2018년 217명, 2020년 201명, 2021년 184명으

로 10년 평균 238명이며 매년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Categories 2012 2014 2016 2018 2020 2021 Mean

Accident 28,367 25,569 23,142 22,958 23,127 24,265 24,291

Accidental 

Fatality
336 259 232 217 201 184 238

<Table 1> Accident status in manufacturing 

industry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 으로 체 업종의 사고재해율(근로

자 100명 당 사고재해자 수)은 0.53%이며, 제조업은 

0.61%로 8%p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 사고사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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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율(근로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수)의 경우에도 

체 업종 0.43‱ 비 0.46‱로 높은 실정이다.

2.3 위험 가중요인

국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험성평가 (全)단

계에서 험성의 크기는 험성 결정단계에서 이루

어진다. 평가를 통하여 악된 유해· 험요인이 사고

로 이어질 가능성(빈도)과 사고발생 시 성(강도)

을 추정하고 이 둘의 덧셈, 곱셈 는 행렬 등의 방

법  하나를 택하여 험성의 크기를 계산하고 있

다[6].

험성 크기 결정 시 ISO 45002:2023의 6.1.2.1에

서는 성별, 연령 그룹, 국  등에 따른 험 가 요

인이 근로자에게 험이 다르게 미칠 수 있으므로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장 험성평가에 한 지침”에서는 험성평가 

시 험 가 요인에 한 용 방법, 차 등을 제

시하고 있지 않다[7].

3. 선행연구

험성평가  험 가 요인 가 치 용과 련

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011년도, 2012년도  2014년도 연구자는 안 보

건경 시스템 운  시 연령에 한 상 인 가 치 

부여방안을 제시하 고 건설 근로자를 상으로 상

인 비 을 가 치로 선정한 바 있으나 에 보

이는 험성보다 잠재되어 있는 험한 요인을 확인

하고 사고가 발생하기 에 그 험성이 큰 것부터 

확실하게 방 책을 세우고 개선하는 차가 필요

하다하 다[8,9,10].

Sidney Dekker(2019)의 연구에서 사고의 88%는 

작업자의 불안 한 행동에 기인하고, 10%는 불안

한 상태가 원인이고 나머지 2%는 방에 한계가 있

다하여 부분의 사고는 험요인을 도출하고 험

성을 결정하여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ILO(2019)의 “Safety and Health 

at the heart of the future of work _ Building on 

100 years of experience” 연구에서 신규 청년 근로

자  고령 근로자는 험한 작업을 거부하거나 

상력이 부족하며 고용 계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

어진 작업을 무리하게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령 근로자는 육체 기능과 인지 기능이 하되어 

사고 험이 높아 험성평가 시 근로자가 겪는 문제

를 고려하고 이에 맞는 작업과 근로환경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1,12].

랑스 산업안 문화 연구 회(2019)의 “Serious 

injury and fatality prevention” 연구에서 상해 사

고  사망사고의 방은 일반 인 산업재해의 수를 

이기 해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근법이 필요하

며 험작업  상황을 식별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아

는 것이 요하다하 고, 산업안 보건연구원(2022)

의 연구에서는 유해· 험요인을 인 (Man), 기계

(Machine), 물질·환경 (Media), 리 (Manage- 

ment) 요인 4가지 분야로 험성을 악하고 개선

책을 수립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13,14].

최근 변형석(2023)의 제조업 사업장을 상으로 

하는 험성평가 실효성 향상방안 연구에서는 최고

경 자의 인식 변화와 의지 그리고 근로자의 극

인 참여가 가장 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15].

이처럼 험성평가 시 험성 결정과정을 통하여 

험작업의 식별과 상황을 식별하고 해결함으로써 

사고를 방할 수 있으며, 사고 취약요인에 한 고

려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조업종에 하여 험 가

요인과 용에 한 구체 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종에서 험

성 결정 시 험가  요인을 기술통계 분석을 통하

여 확인하고 험성평가 시 사업장에서 고려하도록 

하고자 한다.

4.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  안 보건공단에서 국가

통계로 생산한 제조업의 최근 10년간(2012.1.1.∼2021. 

12.31.) 사고재해 체 242,906건을 상으로 범 를 

정하고 통계자료 내용  분류불능이 포함된 8,701건

을 제외한 234,205건에 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하여 분석항목  하나

라도 분류불능이 포함된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

으며, 기술통계량 분석결과에 따라 성별, 국 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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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별, 근속기간별, 작업시간 별, 상해부 별  나

이 별로 사고가 다발하는 가 요인으로 가설을 설

정하 다.

[Fig. 1] Research Model

설정된 가 요인 가설 그룹에 하여 SPSS 27.0 

통계 로그램을 활용하여 Kruskal-Wallis test, 

Wilcoxon rank sum test 등을 실시했다. 그룹 내 집

단 간의 통계  유의성 검정(p-value 0.05)을 하여 

비모수 인 방법으로 데이터 순 를 기반으로 검정 

그룹 내 집단이 세 개 이상인 근로자 근속 기간별, 

연령 별, 작업 시간 별, 사고 신체부 별 집단은 

Kruskal-Wallis 검정으로, 집단이 둘인 국 과 55세 

이상 는 미만 근로자 집단은 Wilcoxon rank sum 

검정으로 진행했다.

5.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

5.1 사고 가중요인별 사고발생 빈도

근로자 근속기간에 따른 사고발생률은 6개월 미만 

신규근로자가 38.99%로 가장 높았고 그룹 간 유의한 

차이(𝑥²=65.457, p<.001)를 확인하 다.

Categories Mean±SD(%) 𝑥²(p)

< 6 months 38.99±4.26

65.457

(<.001)

< 1 year 11.77±0.62

< 3 years 21.04±0.94

< 5 years 8.71±1.28

< 10 years 9.29±1.46

< 20 years 6.49±0.81

≥ 20 years 3.71±0.71

<Table 2> Accident rate by working period

 𝑥²: Kruskal-Wallis test

[Fig. 2] Year-by-year accident by working period

근로자 연령 에 따른 사고발생률은 50 가 

29.78%로 가장 높았고 그룹 간 유의한 차이(𝑥²= 

55.349, p<.001)를 확인하 다.

Categories Mean±SD(%) 𝑥²(p)

 ≤ 29 years old 11.59±0.34

55.349

(<.001)

 ≤ 39 years old 19.47±1.34

 ≤ 49 years old 23.94±2.41

 ≤ 59 years old 29.78±0.87

 ≤ 69 years old 13.60±3.66

 ≥ 70 years old 1.62±0.40

<Table 3> Accident rate by age

 𝑥²: Kruskal-Wallis test

[Fig. 3] Year-by-year accident by age

작업 시간 에 따른 사고발생률은 오  9∼11시

가 30.59%로 가장 높았고 그룹 간 유의한 차이

(𝑥²=76.344, p<.001)를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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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Mean±SD(%) 𝑥²(p)

00:00∼02:59 2.51±0.43

76.344

(<.001)

03:00∼05:59 1.84±0.22

06:00∼08:59 8.55±0.69

09:00∼11:59 30.59±0.26

12:00∼14:59 20.29±0.56

15:00∼17:59 24.91±0.45

18:00∼20:59 8.21±0.64

21:00∼23:59 3.10±0.26

<Table 4> Accident rate by working time

 𝑥²: Kruskal-Wallis test

[Fig. 4] Year-by-year accident by working time

사고에 따른 신체부 별 발생률은 팔, 손 부 가 

58.03%로 가장 높았고 그룹 간 유의한 차이(𝑥²= 

67.420, p<.001)를 확인하 다.

Categories Mean±SD(%) 𝑥²(p)

head part 7.86±0.55

67.420

(<.001)

torso part 9.18±0.39

hand & arm 58.03±0.85

foot & leg 22.39±0.96

body & complex 1.30±0.13

breathe & digestive 0.37±0.04

etc 0.85±0.07

<Table 5> Accident rate by body parts

 𝑥²: Kruskal-Wallis test

[Fig. 5] Year-by-year accident by body parts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사고 비 사망발생률은 

1.28%로 50인 미만 0.85%보다 높았고 그룹 간 유의

한 차이(z=-3.402, p<.001)를 확인하 다.

Categories Mean(%) SD(%) Z(p)

< 55 years old 0.85 0.12 -3.402

(<.001)≥ 55 years old 1.28 0.22

<Table 6> Accident rate by an aged worker

 Z: Wilcoxon Rank Sum test

[Fig. 6] Year-by-year accident by an aged worker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발생률은 10.95%로 내국인 

근로자 2.06%보다 높았고 그룹 간 유의한 차이(z= 

-3.780, p<.001)를 확인하 다. 한 55세 이상 근로자

의 사고발생률은 10.66%로 55세 미만 근로자 1.68%

보다 높았고 그룹 간 유의한 차이(z=-3.780, p<.001)

를 확인하 다.



제조업 사고분석을 통한 위험성평가 시 위험 가중요인 적용에 관한 연구

34  ❙Industry Promotion Research 2023 Oct; 8(4): 29-36

Categories Mean(%) SD(%) Z(p)

nationality
domestic 2.06 0.25 -3.780

(<.001)foreigner 10.95 14.15

age
< 55 years old 1.68 0.25 -3.780

(<.001)≥ 55 years old 10.66 2.12

<Table 7> Accident rate by nationality & age

 Z: Wilcoxon Rank Sum test

여성 근로자의 유율은 고용노동부의 경제활동

인구조사(2021) 기 으로 28.78%, 고용형태별근로실

태조사 기 으로 30.13%인 반면 사고발생 유율은 

14.56%로 상 으로 낮아 유의성 분석을 하지 않

고 사고 험 가 요인으로 미채택하 다.

5.2 표적면접집단(FGI)

사고발생 가 요인과 련하여 산업안  문가 

7명을 상으로 표 면 집단(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 다. 사고발생 취약요인 그룹

인 신규 근로자,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외국인 근

로자, 손 는 팔이 험부 에 노출되는 작업, 09

시에서 11시 에 이루어지는 비일상 작업에 하

여 험성 결정 시 가 요인으로 용이 가능하다

고 확인되었다.

한 사고발생의 80%이상이 인 요인(ILO)인 

과 험성평가의 용성, 간소화를 고려하여 근로자 

특성 가 요인  2개 요인이 동시에 용되는 경

우 발생빈도가 상향되도록 하고, 작업 특성은 가

요인이 동시에 용되는 경우 근로자 특성의 가

요인 한 개의 값과 같도록 하는 것으로 답했다.

5.3 가중요인별 가중치 설정

기술통계량, FGI 결과를 반 하여 사고 가 요인 

 가  값을 표 8과 같이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값

은 사업장 실정에 맞도록 조 이 가능하며 본 연구

에서는 실증을 하여 아래 값을 사용하 다.

5.4 시범평가

가 요인별 가 치 값 용을 실제 제조업종의 사

업장을 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실증하 다. 험성 추정은 사고의 강도 3, 빈도 3으

로 하여 험성 크기는 곱하는 것으로 결정하 다.

안산지역에 소재한 A社의 경우 “사출 형 보수  

교체 작업 시 크 인의 량물 낙하로 인한 충돌재

해 발생 험요인”을 악하여 험성을 3으로 결정

하 으나 본 연구결과의 가  값(신규 작업자 0.5 & 

외국인 작업자 0.5)을 사고발생 빈도에 더하여 용

할 경우 험성을 6으로 결정할 수 있고, 실제로 동 

사고와 유사한 사례로 ‘19.12.20.에 경기지역 00社에

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고려할 경우 연구결과

가 험성 크기 결정에 더 근 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한 B社사의 경우 “사출기 고온부에  시 화

상 험요인”을 악하여 험성을 2로 결정하 으나 

본 연구결과의 가 값(고령 작업자 0.5 & 손/팔이 

험부 에 노출 0.25)을 사고발생 빈도에 더하여 

용할 경우 험성을 4로 결정할 수 있고, 실제로 동 

사고와 유사한 사례로 ‘17.3.21.에 경기지역 ㈜00社에

서 장해등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고려할 경우 연구

결과가 험성 크기 결정에 더 근 한 것임이 확인

되었다.

구지역에 소재한 C社의 경우 “작업장 바닥에 제

품이 정리되지 않아 걸려 넘어질 사고 험요인”을 

악하여 험성을 4로 결정하 으나 본 연구결과의 

가 값(신규 작업자 0.5 & 외국인 작업자 0.5)을 사

고발생 빈도에 더하여 용할 경우 험성을 6으로 

결정할 수 있고, 실제로 동 사고와 유사한 사례로 

‘14.12.22.에 군산지역 ㈜000社에서 사망사고가 발생

한 사례를 고려할 경우 연구결과가 험성 크기 결

정에 더 근 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new worker

(< 6 months)
foreign worker

aged worker

(≥ 55 years old)

hand, leg exposed to 

dangerous

unplanned work

(09:00∼11:59)

0.5 0.5 0.5 0.25 0.25

<Table 8> Weighted value by accident weighting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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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험성평가 시 험성 결정단계에서 사고발생의 빈도를 

가 시킬 수 있는 험 가 요인별 가 값 용을 확

인하 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고발생 빈도는 6개월 미만의 신규 작업자, 

외국인 작업자, 55세 이상 고령 작업자와 험구역

에 손과 팔이 노출되는 작업, 09:00∼11:00  실시되는 

비일상 작업은 유의성(p<.001)있게 상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높은 빈도는 연구범 (2012∼

2021) 내에서 변동이 없이 동일한 경향성으로 나타

났다. 이 결과로 사고발생의 빈도가 높은 요인을 확

인하 고 험성평가 시 험성 결정 단계에서 사고

발생 가 요인으로 용할 수 있었고 그 값을 0.25∼

0.5로 용하여 시범평가를 통하여 실증하 다.

둘째, 산업안 보건법 제3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의 고시로 정한 “사업장 험성평가에 한 지침(고

시 제2023-19호)” 제11조 험성 결정 규정의 개정

을 제언한다. 고시에서는 악된 유해· 험요인에 

해 험성을 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험 가 요

인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따라 험성평가 시 근로자 특성  작업

특성을 고려한 가 요인 값(0.25∼0.5)을 직  용하

거나 는 사업장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용하도

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험

성평가의 험성 결정 단계에서 험요인의 험성 

크기를 보다 근 하게 평가함으로써 사고 방에 실제

으로 기여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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